
년 객관식세법 쇄 국세기본법 수정사항2026 (1 ) 

번 문제 번 보기 수정1. 5-30 10 2

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

계에 영향을 미친다.

정답 수정2. 5-37 

10    

해설 수정3. 5-38 

09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, (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납세의무)

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
10 ①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이지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, 

가산세는 각각 별도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다.

②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 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( )

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.

④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년15 이다.

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⑤ 의무관계에 

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번 문제 번 보기 수정4. 5-69 2 4

④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2 ,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법정

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과 통지의무가 없다.

번 문제 번 보기 수정5. 5-75 15 5

⑤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

가산세의 를 감면한다50% .

번 문제 번 보기 수정6. 5-75 16 5

⑤ 납세자의 착오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

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.

번 해설 수정7. 5-81 15

⑤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

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번 문제 번 보기 수정8. 5-98 8 3

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

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, 만원 이상이라면 100

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번 해설 수정9. 5-105 8

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

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만원 이상일지라도 , 100

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 의무가 없다.




